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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11건 적발
-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등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합

동단속해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

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

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이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대하 포획 금지 기간

(5.1 ~ 6.30)에 불법 포획해 적발됐으며, B 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 금

지 몸길이(체장) 꽃게(6.4cm 미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2중 이상 자망‧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적

재‧사용했고,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아 적발됐

다.

수산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

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

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 현장 사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위반(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 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꽃게 금지 체장 위반) 

2중 이상 자망 사용금지 위반 어구실명제 위반


